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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 원이며,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종부

세가 많아야 25만 원이다.  

 

현행 종합부동산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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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

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식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폭탄이

라고 선동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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